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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

1. 관련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32940호( '22.8.22. )

2. 상기대호에 따라 신설되는「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

및 청구방법」을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안내드리며,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

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○ 대상환자 : 장애인거주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28일

이내에 있는 환자

○ 주요내용 :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팀*이 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입소자

를 방문 진료 한 경우 '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'산정가능

* 중앙사고수습본부 (장애인시설대응팀 )에서 지정 · 통보한 요양기관

붙임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(1부) 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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